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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방향:
이론적 근거와 외국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도형**

1)   

이 글은 공무원직업을 보는 관점이 공무원연금의 성격규정과 연금개혁방향에 영향을 미치

는 점을 이론적으로 논하고, 공무원 연금개혁모델을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으로 나눈 뒤 주

요 외국사례를 택해, 각국의 연금개혁사유와 개혁방식을 각국 공무원제도 및 내부상황과 

연관해 살펴보았다. 이론적 논의와 외국사례의 시사점을 우리의 연금개혁에 응용해보면,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신분제적 요소가 강한 직업공무원제를 전제하므로, 공무원 연금개혁

에서 모수개혁을 택할 필요가 있다. 외국사례에서 보듯이 구조개혁은 단기적 재정안정화

엔 기여하지만 부실한 노후보장과 인재유치 곤란 등 공무원연금의 기본취지와 충돌하기 

쉽다. 정부의 질 저하에 따른 국민피해도 초래한다. 막대한 전환비용과 공무원보수 현실화

문제도 수반한다. 우리가 공공개혁모델로 참고해온 미국은 직위분류제와 단체교섭 활성화 

등 구조개혁이 자유로운 상황이었고, 유연화된 근로환경에 부합하도록 공-사 연금제도 간 

연계성을 확보하려고 개혁한 점에서, 연금재정위기라는 우리의 구조개혁사유와는 다르다. 

우리가 향후 국가운영에서 공무원직업의 공공성을 요한다면 구조개혁보다는 독일, 프랑스

처럼 특수직역연금의 노후보장과 인사정책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물론 재정현실을 고려

해 보험료율, 지급률, 개시연령 조정 등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치밀하고 섬세

한 모수개혁이 지속돼야 한다. 재정안정화 및 국민연금과의 사회적 연대를 위해 지급액의 

적정축소도 필요하다. 단 공무원연금의 노후보장기능도 중요하므로 소득대체율을 일정수

준으로 유지하려는 정부의 지출의지도 요구된다. 모수개혁이 사회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수급자의 재정안정화 동참유도 등 재정안정 추가조치와, 공무원의 무능, 무책임을 이유로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여론에 부응하려는 공무원의 자기 개혁과 책임윤리도 필요하다.

주제어: 공무원연금,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공무원의 자기 개혁과 공직윤리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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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공무원연금을 놓고 사회내 갈등이 늘 잠재해 있다. 사회여론은 공무원연금의 재정

고갈이 심해 세금으로 보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개혁이 늘 임시방편적 개혁

에 그친다는 비판이 주류를 이룬다. 반면 공무원들은 민간 대비 83.4% 수준의 보수

(한국노동연구원, 2015)와 39% 수준의 퇴직금, 각종 신분상 불이익에다가, 국민연금

에 비해 보험료를 더 많이 더 오래 내는데도, 공직사회를 세금도둑으로 몰아가는 현 

개혁방향에 대해 불만이 크다. 

공무원 연금개혁을 놓고 학문적 논쟁도 그치지 않는다. 재정위기 하에서 국민연금

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구조개혁론과, 보험료율과 지급액, 지급개시연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연금재정 문제에 대응하자는 모수개혁론이 팽팽히 맞선다. 구조개혁을 옹호하

는 쪽은 재정압박에 대처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연금통합이나 다층제로의 

전환을 주장한다(이용하, 김원섭, 2015; 김대철, 박승준, 2016; 전창환, 2016). 반면 

법학자들은 공무원이 연금기금 조성에 기여한 만큼 연금수급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해

야 하고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란 점에서 공무원연금의 헌법적 정당화를 강조

한다(김린, 2014; 정철, 2015, 전광석, 2018). 구조개혁에 따른 막대한 전환비용과 

공무원 보수 및 퇴직금의 조속한 현실화가 불가능한 점(이상호, 2016; 진재구, 2015)

에서 모수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은 노동시장을 달리하고 있어 연금문제는 연금개혁이 아니라 인사개혁이나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이정우, 김희년, 2018). 

우리나라는 제도 초기엔 평균수명도 낮았고 독재정권에 대한 공직사회의 충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다가 연금재

정이 고갈되면서 최근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주로 사회보험 측면에서 접근한다. 

더욱이 정부는 “적정비용 부담률 등 전반적 재정상황을 5년마다 재계산해 장래의 연

금재정 균형을 유지”1)하려 해, 5년 주기의 재정추계 때마다 소모적 개혁논쟁이 거듭

될 우려가 있다. 

공무원연금을 놓고 사회내 갈등과 학문적 논쟁이 반복되고 실제 연금개혁이 혼선

을 빚는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선, 근본으로 돌아가 공무원연금의 기본취지를 이

론적 시각에서 재점검하고 그에 맞게 연금개혁의 합리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금이 국가모델 선택의 시점이기에 더욱 중요하다. 미래의 국가운영에서 그 핵

1) 인사혁신처(http://www.mpm.go.kr/mpm/info/retireAnnuity/annuity/annuity01/2018.4.19.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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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단인 공직사회를 어떻게 볼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공무원을 단지 근로계약

상의 고용인으로 보며 공무원 직업의 공공성에 근거한 특수신분을 더 이상 부여할 필

요가 없는지? 아니면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응하고 시민생활의 질을 담보해 주는 국가 

운영주체로서의 직업적 공공성을 공무원에게 계속 요구하며 공직이라는 한 우물을 판 

것에 대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인지? 이에 대한 사회의 정확한 판단과 합의가 전제되

어야 한다.

우리가 공무원 직업의 사회적 의미를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 공무원 연

금개혁의 방향이 달라진다. 신자유주의 이념의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은 공무원을 고

용계약관계로 보려 해 굳이 공직을 보호할 필요가 없고, 그렇기에 공무원연금과 국민

연금을 통합하는 방향을 옹호한다. 반면 독일 등 유럽대륙의 주요국들은 공무원을 신

분제로 보고 직업공무원제를 헌법에서 공무원제도로 보장한다. 따라서 국가 운영주체

로서의 공무원 직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연금의 부양원리와 인사정책 기능을 

존중한다. 

공무원 연금제도가 이제 성숙기에 진입해, 단기적 재정형편이나 사회여론 등 시류

에 따른 땜질개혁은 더 이상 능사가 아니다. 공직을 보는 관점을 분명히 해 공무원연

금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에 준거해 개혁방향에 대한 확고한 입장정리와 사회합의를 

구할 때가 됐다. 

그렇다면 한국의 공무원 연금개혁 방향은 무엇인가? 이글에선 먼저, 공무원 직업

을 보는 관점이 공무원연금의 성격규정과 연금개혁 방향정립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둘째, 공무원 연금개혁 방향을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으로 나눈 

뒤 각각의 주요 외국사례를 분석해,2) 각국이 연금의 지속성이나 보장성을 위해 어떤 

개혁을 추진했는지 그 개혁사유와 개혁방식을 각국의 공무원제도 및 내부상황과 연관

해 간략히 살펴본다. 특히 구조개혁을 추진한 나라들의 개혁사유가 우리처럼 재정 안

정화를 위한 것인지 혹 다른 원인은 없는지 살펴본다. 개혁결과에 대한 각국의 내부반

응을 통해 구조개혁의 장단점도 따져본다. 모수개혁을 한 나라들에선 국가운영과 연

관해 모수개혁 논거를 어떻게 설정하고, 개혁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재정 지속성을 위

해 어떤 모수조정 방법을 취했는지 살펴본다. 셋째, 이론적 논의와 외국사례의 시사점

을 중심으로 한국의 개혁방향을 모색하고 개혁 성공조건도 검토해본다. 구조개혁 추

2) 외국사례를 분석하는 이유는 국내여론이 재정압박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통합형 

구조개혁을 하자는 쪽으로 다소 치우친 감이 있어, 외국으로 시야를 넓혀 연금개혁의 다각적 

논거와 재정지속성을 위한 개혁방법의 다양성을 모색해 개혁논의의 폭을 넓히고 객관성을 얻

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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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시 그 규범적, 현실적 성공여부를 타진한다. 즉 구조개혁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공

무원제의 노후보장 및 인사정책기능과 충돌하진 않는지, 또 우리가 막대한 전환비용

과 보수수준의 현실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따져본다. 한편 모수개혁을 추진한다

면 모수개혁의 진정성  확보 차원에서 타 공적연금과의 사회적 연대를 위해 지급액의 

적정축소분 계산 등 모수개혁 강도를 더 높이는 방안과 재정 안정화를 위한 추가조치

들, 또 모수개혁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한 공무원들의 자기 개혁과 공직윤리 

강화 필요성도 논해본다.

Ⅱ. 이론적 논의
 

1. 공무원연금의 성격과 공무원 직업을 보는 관점 간의 관계성

공무원연금에는 공무원이 공직에 오래 근무하며 기여한 데 대한 공로 보상설과, 공

무원이 정년 후 쓸 돈을 마련하고자 재직 중 월급에서 일정 몫을 떼어내 따로 적립해 

놓는 것이란 점에서 거치 보수설적 성격이 있다(Stahl, 1983: 357). 공무원연금엔 공

무원과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점에서 사회보험 원리에 의거한 사회보장제도적 성격

도 있다. 

적극적 인사행정을 강조하는 나라에선 인재를 공직에 유인해 장기복무를 유도함으

로써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하게 하려는 인사정책적 기능도 공무원연금 운영의 

기본취지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엔 재직 중의 영리행위 금지 및 퇴직 후 취업제한 등 

많은 경제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한 대상(代償)임금3)적 성격과, 부패를 막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유보임금적 성격도 내재한다. 민간에 비해 낮은 보

수수준을 만회하기 위한 후불임금적 성격도 있다(이희우, 2014: 89).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타 공적연금들이 소득, 건강 등 일부위험을 담보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고용관계에서 사회적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특징도 있다. 즉 제도적으론 산재

보상과 연금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고, 기능상으론 소득상실에 따른 보장과 노후보장 

요소가 중첩된다(전광석, 2018: 145). 한편 연금기금으로 후생복지사업도 시행한다. 

공무원연금엔 이처럼 여러 가지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 

3) 이희우(2014)는 ‘보상’임금이란 표현을 쓰지만 공로보상설의 보상과 용어가 중첩되는 면이 

있어, 여기선 정철(2015)의 ‘대상’임금이란 표현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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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성격 비교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제도
성격

노후(장애, 유족)의 소득보장 노후(장애, 유족)의 소득보장

퇴직금, 산재보상, 고용보험은 별도로 
운영. 후생복지는 사용자 부담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대상임금 +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유보임금 + 퇴직금의 
일부 + 산재보상 + 고용보험 + 후생복지

출처: 이희우(2014: 87)를 토대로 정철(2015), 전광석(2018)을 일부 참조해 재구성. 

공무원연금의 상기한 성격들 중 어떤 점이 한 나라의 연금정책에서 특히 강조되는

지는 국가가 연금지급대상인 공무원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김선

옥, 1999; 민효상, 2012). 즉 공무원을 평생 공직에 재직하며 공법상 근무성실관계에 

의거해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는 직업공무원으로 보느냐, 사

(私)법상 근로계약에 의해 충원되어 노무의 반대급부로 임금을 받는 일반 근로자로 보

느냐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주된 성격이 달라진다.4)

국가-공무원 관계를 공법상 근무성실 관계로 보는 관점은 신분제적 공무원제도와, 

사법상의 근로계약 관계로 보는 관점은 고용제적 공무원제도와 각기 연결된다. 신분

제가 공무원이 평생 재직하며 국가에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고용제는 국가

-공무원 관계가 쌍방계약에 의거해 형성된다. 전자에선 보수와 연금이 노동의 대가보

다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봉사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한 반면, 후자에선 보수와 연금

이 근무계약에 의해 결정된다(최재식, 2010: 42). 

유럽의 경우 중세 봉건제후의 종자(從者)들이 국가공무원으로 그 신분이 변하면서 

직업공무원제가 탄생했는데, 공무원은 국익 보존자로서의 업무 특수성에 따른 특별임

용절차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 등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공무원의 헌

신과 충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공무원과 가족을 부양할 의무를 갖고, 노후대책도 국

민연금과 달리 국가적 부양원칙의 연장으로 파악한다(방만기, 2011: 79-80). 관료제

를 기반으로 발전한 유럽 대륙국가에선 이런 신분제적 특수성이 공무원연금 논의에서 

정치적으로 고려되어 연금에 부양제도적 전통이 있다. 이를 본받은 후발국들도 국가

발전과정에 공무원이 기여하도록 연금제도가 발전해 공무원연금 성격에 인사정책적 

4) 김선옥(1999)은 독일의 예를 들어 그 차이를 설명하는데, 독일의 공근무자는 공무원

(Beamte)과 비공무원인 사무원(Angestelte)으로 구성된다. 전자는 공법상 근무성실관계에 

있는 공무원이고, 후자는 사법상의 근로계약에 의한 비공무원이다. 전자는 종신제라는 법적 

신분보장과 봉급, 연금의 생활보장을 받는 대신 정치적 중립, 파업금지 등 기본권을 제한 받

는다.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해약이 가능하고 임금협약에 의해 보수가 규정되며 국가에 연

금보장의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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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강하다. 

고용제적 공무원제도가 발달한 영국, 미국에선 신분적 특수성보다는 개인능력을 

바탕으로 한 과업수행의 대가로 보수를 준다. 따라서 고용방식도 직위분류제나 계약

에 의거하며, 연금은 민간 근로자처럼 사회보험 방식에 유사해진다(민효상, 2012: 

195-196). 거대 정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택한 나라들은, 장

기적 고용의 선임권에서 단기적 고용제로의 시각 전환과, 계약관리 상황에 보다 적합

한 노동 유연화 쪽으로 현대 공무원 모델을 재구성할 필요성에 따라, 공무원이 상기한 

변화에 익숙한 고용인들로 대체될 것을 강조한다(Siegel, 1998).

신분제적 공무원제도를 택한 국가들은 부양제도 전통과 인사정책적 특수성을 위해 

공무원연금을 다른 공적 연금들로부터 독립형태로 운영한다. OECD 중 상당수가 독

립형이다. 직업공무원제를 운영하는 나라도 대부분 독립형으로 분류된다. 반면 고용

제적 공무원제도를 택한 나라에선 공무원연금이 타 공적 연금과 통합된 형태로 운영

된다(Marie-Laure Onnee-Abbruciati, 2003; 민문홍 역, 2005). 여기서의 통합은 

공무원연금이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완전 통합형과, 타 공적 연금과 통합되는 형

태를 의미하는 부분 통합형을 포괄한다. 

선진국의 공무원연금은 독립형 또는 부분통합형이다. 부분 통합형은 대개 비버리

지 형을, 독립형은 비스마르크 형의 제도를 택한다. 영국, 스위스 등은 비버리지 형을 

기본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부분 통합되는 형태를 보인다.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대륙의 주요국은 비스마르크 형의 제도를 택해, 공무원연금은 공적 연금의 1

층 구조와 대등한 구조 속에서 독립형 특수직역 연금제도를 지닌다(방만기, 2011: 

73). 

비버리지 유형이 사회보험 기여금에 기대어 작동되는 반면, 비스마르크 유형은 조

세에 의존한다. 전자는 퇴직 후의 생존수준 확보 성격이 강하며,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국민연금을 내포한 점에서 소득재분배 기능도 포함한다. 반면 후자의 초점

은 퇴직 후 생활수준을 퇴직 전과 비슷하게 유지해 주는 것에 있다(Meyer, 2014: 

18; 이상호, 2016: 50). 

2. 공무원 직업을 보는 관점이 공무원 연금개혁 방향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 직업을 보는 기본관점과 그것이 제도로 반영된 한 나라의 공무원제도는 공

무원연금의 성격규정은 물론 연금개혁의 강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밀접한 관계성

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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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의 영향을 받아 계약채용과 공직보호 축소가 가능한 고용제적 공무원제

도를 가진 나라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시 연금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예컨대 

영국, 미국은 공무원연금을 단층제에서 다층구조로, 특히 직역연금 부분은 부과방식

에서 적립방식으로 바꿨다(민효상, 2011: 336). 반면 공무원연금에 있어 퇴직금 기능

이나 인재유치 등 인사정책 기능이 사회보장보다 더 중시되어 설계된 나라도 있다. 독

일, 프랑스 등은 공무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감안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보다 유리

하게 보장한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기본틀 하에서 보험료나 지급액을 부분적으로 손

질하며 재정압박에 대응하고, 연금의 본질적 개혁엔 사회적 합의를 요하게 한다(서원

석,최무현, 2010: 86).

결국 공무원 직업을 보는 관점과 그것이 제도로 반영된 한 나라의 공무원제도가 공

무원연금의 성격규정은 물론 공무원 연금개혁의 방향을 결정한다. 직업공무원제의 특

수성이 약한 나라는 타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연금의 기본틀을 바꿔 다층제

를 지향한다. 공무원을 근로계약 관계로 보고 직위분류제와 고용제적 공무원제도를 

전제로 공무원연금을 사회보장 제도로 해석해 국민연금과 통합하기도 한다. 반면 전

통적으로 신분제적 공무원제 하에서 독립형 특수직역연금으로 공무원연금이 발달해

온 나라들은 부양원리와 인사정책적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연금의 기본틀을 유지하며 

기여율, 지급률, 지급개시연령 등의 계수조정을 통해 연금재정 안정을 도모한다. 

<표 2> 공무원 직업을 보는 관점과 공무원연금의 성격 및 연금개혁 방향의 관계성

관점
(공무원 제도)

국가-공무원 관계 공무원연금의 성격 연금개혁 방향

신분제
공법상 근무성실관계, 
직업공무원제

부양원리, 인재유치 등 인사정
책적 고려, 퇴직 후 생활수준 
유지

국민연금과 독립된 형태, 
계수조정 등 부분적, 점
진적 개혁

고용제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 
직위분류제

소득재분배 등 사회보험 원리, 
생존수준 확보

국민연금과의 통합이나 
다층제로의 전환 등 본질
적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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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무원 연금개혁의 외국사례

1. 공무원 연금개혁 모델의 설정

전창환(2016: 79)은 공무원제도의 특수성 여부를 중심으로 공무원 연금개혁 모델

을 3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통합 연계모델은 영국, 스위스 등 직업공무원제의 특수성

이 상대적 약한 나라가 채택한다. 둘째, 비연계형 모델에서 통합 연계형으로 옮겨간 

이행기 모델에는 미국, 일본 등이 해당된다고 보는데, 공직보호의 전통이 약해지면서 

특수직역연금의 단층제에서 다층제로 전환한 경우이다. 셋째, 비연계형인 독자적 직

역연금 모델엔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포함된다. 신분제적 직업공무원제의 특수성을 

강하게 내재하는 모델이다.

권혁창,김평강(2013: 58-59)은 개혁의 강도 및 범위를 중심으로 공무원 연금개혁 

유형을 기존 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모수개혁(parametric 

reform)과 현행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로 나눈다. 전자는 

수급연령 및 수급조건의 조정, 기여율 및 기여조건의 조정, 급여산식 등을 조정하는 

것인데 비해, 후자는 확정급여에서 확정기여로의 전환, 부과(pay-as-you-go)에서 

적립(reserve-financed)으로의 재정방식 전환 등 근본적 틀의 전환을 뜻한다. 

이 글에선 전창환의 3가지 모델 중 첫째, 둘째모델을 합쳐 구조개혁 모델로 보고, 

셋째 모델은 모수개혁 모델로 보기로 한다. 둘째모델인 비연계형에서 통합 연계형으

로의 이행국가로 제시된 일본은 2015년부터 연금통합 효력이 발생해 구조개혁으로

의 이행기 사례로 적합하다. 반면 미국은 구조개혁이 1980년대 중반에 단행된 점에

서 이행기 모델로 보기엔 시기상 애매한 점이 있다. 또 개혁강도 및 범위의 차이를 명

확히 규정해 주는 구조개혁 모델과 모수개혁 모델이 잘 정립되어 있어, 이에 준거해 

국가의 재정형편 등 거시경제변수나 정부관료제의 사회 내 역할과 연관해 각국의 개

혁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분석상 편리하다. 

아래에선 공무원 연금개혁 모델을 국민연금과의 통합형 구조개혁과 독립형 모수개

혁으로 나눈 뒤 각각에 해당하는 주요 외국사례를 택해, 각국이 연금의 지속성이나 보

장성을 위해 어떤 개혁을 추진했는지 그 개혁사유와 개혁방식을 각국의 공무원제도 

및 내부 상황과 연관해 간략히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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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개혁

구조개혁은 재정안정이나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과 통합시키거나 다층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방식이다. 혹은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민

간 퇴직연금 가입 등 공무원연금의 기본틀 변화를 꾀한다.

실제로 고령화에 대비해 여러 나라들이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 연금을 강화하

는 쪽으로 연금을 개혁했다. 아예 공적연금을 민영화한 나라들도 있는데, 칠레가 그 

예이다. 라틴 아메리카는 1980년대부터 극심한 신자유주의 공세 하에서 민영화, 긴

축재정 등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대량해고 등 고용불안을 겪었다. 칠레도 이런 상황

에서 공적연금 문제의 해결에 민영연금 도입이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택했다. 칠레

는 재정안정 측면에서 한때 성공모델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불안정

한 노동경험을 하는 저소득층에겐 좋은 노후보장수단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래서 2008년에 기초연금, 보충연금으로 구성된 연대연금이 도입되고 개인별 연금

계정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최옥금, 2013). 

영국은 전제 군주제를 경험한 프랑스나 독일과 달리 시험과 실적에 기초해 공무원

을 임용한다. 따라서 신분제보다는 직위, 직능에 따라 공직이 분류되고, 신자유주의 

이후 개인능력에 따라 보수를 받는 고용제적 공무원제도로 인해 공무원에 대한 의무

나 제약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공무원연금제도는 1853년 행정개혁 후 단층의 독립제

도로 분화되어 300개 이상으로 발전했지만, 1946년에 기초연금, 1978년에 소득비

례연금, 2002년에 제2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다층제가 되었다. 이후 2016년 개혁을 

통해 제2연금제도가 기초연금에 통합되면서, 1층의 기초연금, 2층의 공무원연금, 3

층의 자발적 개인부가연금제도 등 3층구조로 변환되어, 공무원연금은 민간근로자와 

유사하게 적용되는 다층제를 이룬다(이각희, 2017: 173-175). 

미국의 경우 신 공공관리론을 수용한 인사개혁법의 제정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

직보호를 축소해, 현재 50%가 조금 넘는 공무원만 공직보호 시스템에 속한다(김성배, 

201: 320). 지방정부에서도 신 공공관리의 확산으로 신분보장 등 공직 보호장치의 특

권이 축소되고 성과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1990년대 중반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

스 등 미국 남부의 주정부들은 신분보장 철폐, 채용,승진,이동,보수 면에서 관리자의 

재량권 강화 등 성과관리 실시를 주 내용으로 한 임의고용제도(at-will employment)

를 추진했다(황정윤 외, 2014). 

신공공관리를 표방한 레이건 정부는 연금개혁도 단행했는데, 연방공무원을 사회보

장연금의 의무적 가입대상이 되게 했다. 그 결과 1984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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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연금, 2층 공무원연금제도인 퇴직연금제도, 3층 저축계정제도의 다층체계에 

가입하게 되었다. 

미국 연방공무원제도는 실적주의에 의거한 자격임용으로 직위분류제로 간주되며 

단체교섭권도 활성화되어 있다.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가입 등 정

치적 자유도 보장되는 등(김재경,송인보, 2015: 30-31),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이 적

어 구조개혁이 좀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나 구조개혁의 결정적 동인은 재정 안정

화나 형평성 문제 등 내부요인이 아니라 신규 공무원이 사회보장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외부상황에 있었다. 즉 20세기 후반부터 직업간 이동성이 높아져 공직사회에

도 직업교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급변하는 유연화된 근로환경에 부합하도록 공-사 

연금제도 간의 연계성 확보 등 제도를 선진화할 필요성이 컸다. 결국 다층구조화 자체

를 위한 개혁보다는, 신규 임용자에게 새 연금제도 제공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당시 활

성화된 민간체계를 준용하는 과정에서 다층제가 선택된 것이다(Schreitmueller, 

1988; 김재경,송인보, 2015: 42에서 재인용). 

일본은 공무원의 연금보험료율은 낮은 반면, 4 가지 제도(국민연금 + 소득비례부

분의 후생연금 상당금액 + 직역가산액 +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지급액)를 합한 연금

액을 수혜해, 저부담-고복지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 공무원의 보수수준도 민간보다 

높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급여지출이 증대하자, 상기한 복잡

한 연금체계와 연금격차에 대한 국민 불만이 커지면서 개혁이 단행되었다(이상우, 

2012: 3-4). 즉 2012년에 공무원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의 단일화 법안이 의결되어 공

무원들도 후생연금에 가입하게 되었다. 

3. 모수개혁

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기본틀엔 큰 변화없이 기여율과 지급액 조정, 재정보전율

과 소득대체율 조정(Chand & Jeager, 1999: 8-10), 수급요건, 지급개시연령 상향 

등의 계수조정을 통해,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연금재정의 지속성을 도

모하는 방법이다.

신분제적 공무원제도를 지속해온 나라들은 국가에 대한 공무원의 헌신과 봉사의 

대가로서의 은급(恩給), 즉 부양원리적 의미가 공무원 연금제도에 담겨져 있어, 공무

원 연금개혁의 강도와 범위를 상대적으로 약하게 잡는다. 예컨대 독일은 헌법 제33조

에 의거해 국가가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을 보상체계로 인식함에 따라 전,현직 공무원

에게 부양원칙을 적용한다. 국가는 사용자로서 공무원을 특별한 방법으로 대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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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부양의무가 있는데, 이는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권과 파업권 부재에서 기

인한다. 이런 특수성에 근거해 공무원연금의 폐지나 일반연금으로의 흡수는 곤란하다

고 본다(조성혜, 2015: 1740). 

독일에서 연금개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1년에 임의가입식 개인연금제

도인 리스터연금이 도입되었다. 일각에선 이를 자유주의로의 전환으로 보지만, 정부

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지는 점에서 공무원연금의 기본틀엔 큰 변화가 없다. 실례로 

1998-2009년간 연방정부의 인건비에서 연금지급액 비중은 매년 50%를 상회했다. 

이처럼 재정부담은 상당한 수준이지만 제도 내부에서의 광범한 개혁을 통해 연금제도

가 안정된 재정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1998년 개혁을 통해 가입기간이 

35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고 조기연금 신청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상향되었다(이

상호, 2016: 56-57). 독일은 1999-2017년 동안엔 단계적으로 보수를 2% 삭감하고 

급여승률을 하향조정해 마련된 지급준비금으로 15년간 연금지급에 충당했다. 2006

년 개정을 통해선 미래의 재정압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방공무원 연금기금

을 추가했다. 2009년 개정에선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67세로 적용하고 4년 

일찍 퇴직할 경우 14.4%나 지급을 감한다(김상호, 2015: 20-22). 독일은 이처럼 가

입기간, 개시연령의 상향조정과 지급률 및 유족연금의 하향조정 등 치밀한 모수개혁

과 재정안정을 위한 지급준비금 및 기금 도입을 통해 부양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신분제적 공무원제도를 지녀온 오스트리아도 공무원 연금제도를 독립형태로 운영

해 왔다. 물론 총부양률이 90%에 육박해 개혁이 시급해지자 민간과의 수급구조 일원

화를 위해 연금제도 조화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민간연금의 65-45-80 원칙을 공무

원연금에 적용했다. 즉 45년 최대재직 시 재직기간 평균소득 대비 소득대체율 80%를 

65세부터 지급한다. 그러나 수급구조는 일원화하되 제도는 분리 운영하며 부양제도 

성격은 유지했다. 오스트리아는 적정 연금액을 제공하기 위해 개시연령 상향조정, 가

입기간 확대, 수급자에게 재정안정화기여금 부담 등 모수개혁도 추진했다. 직업공무

원제와 관련해 형벌에 따른 연금감액제도도 두어, 퇴직공무원도 공무원신분이 유지돼 

수급기간에 일정수준 이상의 법적 처벌을 받을 땐 수급권을 박탈한다(이상호, 2016: 

63-64). 

직업공무원제가 발달한 프랑스도 공무원연금을 단층제로 구성해왔다. 국가공무원

연금은 별도로 연금재정이 없고 일반회계예산에서 연금이 지급되는 점에서 부양제도

의 성격이 강하다. 지방공무원연금은 연금보험료로 연금급여가 충당되는 부과방식의 

사회보험 제도를 취한다. 그렇지만 2017년 현재 공무원의 기여금 규모는 10-11%에 

불과하고 30.65%에 해당되는 부담금을 지방정부가 부담해 역시 부양제도의 성격이 



212  ｢정부학연구｣ 제24권 제3호(2018)

강하다. 물론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2003년 공무원 부가연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비

중은 작다. 그 대신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가입기간을 43년으로 늘리고 개시연

령도 62세로 올려 부양률 증가를 억제했다(이각희, 2017: 205). 민간부문에 맞추기 

위해 연금의 국가지원 동결조치 등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개혁도 있었지만, 인

사관리와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연금개혁의 대 원칙인 안정성과 점진적 개선 

원칙엔 크게 반하진 않았다(민효상,서정욱, 2013: 10).

전제 군주제의 경험과 신분제 공무원제도의 전통이 있는 유럽 대륙국가들은 부양

원칙을 유지하되 연금재정의 지속성을 위해 수급액 감소나 정년연장 등의 모수개혁을 

단행했다. 공무원의 비용부담 증가 등 제도의 지속적 개선은 있지만, 연금통합 등 제

도의 큰 변화는 일반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Marie-Laure Onnee-Abbruciati, 

2003; 민문홍 역, 2005: 132). 

4. 개혁결과에 대한 각국의 반응과 평가

상기한 나라들의 개혁결과를 각국의 내부반응과 대내외적 평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자. 먼저, 공적 연금 문제의 해결에 신자유주의식 민영화 연금모델을 택한 칠레는 

한때 재정 안정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개인별 연금계정 등 민영화 모델 도

입이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래서 2008년에 연대연

금이 도입되었지만 형평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보험료 납부유인 저하 등 부정적 영

향도 크다. 연금의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에 치우치기 쉬운 이런 민영화 통합모델은 노

후의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최옥금, 2013), 오히려 이에 대한 국

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성을 보여준다.

우리가 개혁모델로 많이 참고해온 미국은 공무원제도가 직위분류제로 간주되며 단

체교섭권도 활성화되어 있어 구조개혁이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구조개

혁이 부실한 인사처우와 직업안정성 상실을 낳아5) 공직에 적합한 인재 찾기를 곤란

케 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피해로 귀결된다는 부정적 평가가 있다. 공직의 효율성을 

위해 공직보호를 다시 하고 연금제도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김성

배, 2015: 322). 

영국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각희(2017: 184)에 의하면, 상위직 공무

원들의 경우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연금이 보충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 기능이 

5) Berman et. al.(2001: 170)에 의하면,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의 32%만이 금전적 보상에 만

족하고, 나머지는 스스로를 이등시민처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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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됨으로써 공직 선호도나 충성심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 민-관 사이의 직장이동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가입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보

면 공직과 민간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한지는 의문

이라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이 후생연금과 단일화된 일본의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유래 

없는 공무원연금의 대폭삭감이자 ‘공무원 때리기’여서 공무원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

다는 내부 지적이 나온다(神代和欣, 2013; 전창환, 2016: 100에서 재인용). 공직시험 

응시자수와 경기 사이클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실제로 최근 일본의 국내 고용사정

이 나아지면서 기업들은 7년 연속 채용을 늘린 반면 지방자치단체들에선 정원미달이 

지속되고 있다(매일경제, 2018.6.25). 이처럼 구조개혁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인재의 

공직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반면 직업공무원제가 발달한 독일, 오스트리아는 연금제도의 독립성 유지와 구조

개혁의 전환비용을 고려해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모수개혁을 추

진해 왔다. 재정안정을 위해 지급준비금도 마련했다. 직업공무원제의 필요성이 부정

되지 않는 한 큰 재정부담을 감당해도 부양제도를 유지해온 것이다(이상호, 2016: 

65-66).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인사관리와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개혁의 안정

성과 점진적 개선 원칙을 고수한다. 

이들 나라의 모수개혁은 재정압박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되 그것이 곧 연금제

도의 근본적 변화 필연성과는 구분돼야 함을 말해준다. 특히 신분제적 공무원제도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존재할 경우 타 공적 연금과 달리 형성되어온 역사적 사실에 근거

해 공무원연금의 특수성 논의가 선행돼야 함을 보여준다(방만기, 2011: 91). 직업공

무원제적 전통이 강한 나라들이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 예비기금을 조성하고 높

은 지출부담을 감당하는 등 정부의 강한 정책의지를 보여준 점이나, 조기 퇴직자에 대

한 범칙금 부과나 퇴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공무원 신분에 상응하는 강한 책임묻기 

등 모수개혁으로도 연금개혁 수요를 충당하려는 이들 나라의 정책적 지혜는 눈여겨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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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론적 논의와 외국사례의 시사점에 의거한 한국 

공무원연금 개혁방향

1. 공무원연금의 성격에 의거한 모수개혁으로의 방향과 구조개혁의 

규범적 문제점 인식

한국의 공무원연금에 대해선 저부담-고급여 체제를 바꾸지 않고 모수개혁으로 일

관해 재정고갈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공적 연금제도의 투명성을 내세우

며 국민연금과의 통합이나 미국식의 다층구조 개편안이 주장되곤 한다. 그러나 이론

적 논의와 외국사례에서 논했듯이,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은 그 나라의 공무원제도와 

연관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7조 2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해, 신분제적 공무원제도를 전제한다. 유

럽대륙의 공무원제도가 일본을 거쳐 도입되어, 우리의 공무원제도는 신분제적 요소가 

강한 직업공무원제로 볼 수 있다. 최근 유능한 외부인력 채용의 일환으로 일부 고위직 

공무원의 계약직 채용이 있지만 비중은 미미해 공무원제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했

다고 보긴 어렵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이런 공무원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국가공무원법 제77조

는 “공무원이 질병, 부상, 폐질, 퇴직, 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

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해, 공무원 연금제

도가 신분제적 공무원제도에서 파생했음을 보여준다(이각희, 2017: 450-452).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도 “공무원연금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로 직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라며, 적용대상을 직업공무원으로 규정한

다. 또 “그 비용을 정부와 공무원이 균등부담하는 점에서 사회보험 성격이 있고, 재정

수지 부족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점에서 부양원리를 혼합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유

능한 인재등용을 위한 인사정책적 의의 및 연금에 퇴직금의 일부가 포함되어 후불임

금 성격도 갖고 있다”고 공무원연금을 소개한다.6) 따라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엔 II

장의 이론적 논의에서 이미 논했듯이 사회보험 원리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적 성격뿐 

아니라 직업공무원제에 내재된 공로보상설, 거치보수설, 인사정책기능, 후불임금 및 

산재보상적 성격 등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6) 인사혁신처(http://www.mpm.go.kr/mpm/info/retireAnnuity/annuity/annuity01/2018.4.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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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신분제적 공무원제 하에서 독립형 특수직역연금으로 공무원연금이 발

달해온 나라들은 부양원리와 인사정책적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연금의 기본틀을 유지

하면서, 기여율, 지급률, 지급개시연령의 계수조정을 통해 연금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모수개혁을 택한다. 따라서 우리의 공무원 연금개혁도 모수개혁에서 그 방향성을 찾

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외국 사례들에서 보듯이, 통합형 구조개혁은 단기적 재정 안정화엔 유리하

지만, 부실한 노후보장, 공무원의 질적 저하, 인재유치 곤란 등 공무원연금의 규범적 

측면, 즉 공로보상설이나 인사정책 기능과 충돌할 여지가 적지 않다. 따라서 구조개혁

에 따른 규범적 문제점을 부양원리와 인사정책기능 등 공무원연금의 이론적 근거 위

에서 재조명해야 한다. 

조성혜(2015; 1731)에 의하면, 독일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구분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이 국가에 충성하며 직업의식, 전문지식, 뇌물거부 등 3대 덕목에 의거

해 공무에 전념케 하는 대가로 신분보장, 품위유지의 적정급여, 퇴직 후의 가족생활을 

보장해 주는 은급과 부양의 원칙에 있다. 사회보험 원리에 따른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

능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부양원리에 의거한 노후의 불확실성 해소도 공무원연금의 

핵심기능이다(이정우, 김희년, 2018: 8). 이희우(2014: 95-96)는 재정안정을 목적으

로 지급률을 낮추면 노후보장이 곤란해지고, 그러면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려고 

사적연금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 불확실성의 근본

적 개선보다는 개인저축을 통해 노인빈곤 개선을 노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물론 공무원이 많은 연금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강하다. 그러나 정철

(2016: 251)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은 것은 노동3권 등 기본권 제한과 신

분상 불이익에 대한 대상(代償)이란 점에서 헌법적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공무원

연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직업공무원제에 헌법적 근거를 두므로, 연금수급

권은 헌법상 기본권적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기여금은 일종의 재산권이

어서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그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안은 임용시기를 이유로 차별해 헌법

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직업공무원제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정

철, 2016: 252-254). 

김린(2014: 26-27)도 정부는 공무원을 사회정책적으로 보호하는 외에도 공무원 

근무관계의 기능유지를 도모하므로, 공무원연금엔 사회보장급여 외에 공로보상과 부

양제도적 성격도 있어, 국민연금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한다. 국

민연금이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등 재정 안정화에만 치중해 급여 적정성을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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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한 현실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의가 공무원연금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논거로 

활용될 위험성을 지적한다.

전광석(2018: 169)도 공무원연금엔 인재의 장기근속 유도 등 인사정책적 측면이 

강한데, 구조개혁을 하면 이런 공무원법적 요소가 유지되지 못하고, 낮은 수준의 연금

을 보충하기 위한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보충적 제도의 형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

한다. 

정부가 연금운용 비용을 부담하는 점에서 재정형편이 어려울 경우 정부의 입법형

성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 공무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 실현에 

봉사하는 국가통치기구의 불가결의 조직원리이다. 한국에서 직업공무원제가 헌법에

서 제도적 보장으로 규정된 것은 입법자뿐 아니라 행정부, 사법권까지도 구속할 만큼 

직접적 효력이 있는 강한 규범임을 말해준다. 집권자에의 충성이나 관료적 공리가 아

니라 국민의 수임자로서 봉사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명이기에 그에 대한 보상체계를 

하위법률로 함부로 폐지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헌재 1993.9.27. 선고 92헌바21, 헌

재판례집 5권2집; 김기재, 2009).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많으면 특권으로 비칠 수도 있

다. 그러나 조성혜(2015: 1757)는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기여금을 오랫동안 많이 

납부하는 점에서 지급액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비기여 형태의 독일 공무원연금에 비해 

특혜가 과하다고 보지 않는다. 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추진된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볼 때 신규 공무원들의 연금 수익비는 크게 저하될 

것7)으로 예측된다(이도형, 2018: 302).

물론 공무원 연금재정이 어려워 세금으로 보전하다 보니, 연금통합 외에 다층제로

의 전환도 주장된다. 다층제는 1층 기초(국민)연금, 2층 직업연금, 3층 자발적 저축계

정으로 구성된다.

7) 신규 공무원의 경우 부담이 증가해, 1996년 임용공무원의 경우 7급의 수익비가 2.47배, 5급

이 2.35배인데 비해, 2016년부터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의 경우 7급의 수익비는 1.48배, 5급

은 1.42배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김대철,박승준, 2016: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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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국의 공무원연금구조와 제도적 특징

구분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구조 
1층 사회보장연금, 
2층 공무원연금, 
3층 저축계정

공무원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의  단일화

1층 기초연금, 
2층 공무원연금, 
3층 개인부가연금

독립형 특수 
직역연금8)

 독립형 특수
 직역연금

독립형 특수 
직역연금

공무원
기여율

 7.0%
 8.108%(매년 증가),
 9.15% (‘16) 

3.5% (‘12년부터 
소득준거  상향), 
기초연금 보험료 
10.4% 추가부담

 없음

국가공무원은 
일반 회계예산에서 
지급. 지방공무원 
10-11%(‘17)

 7%--> 9%
(‘20년까지  
단계적 인상)

정부
부담률

 35.1% (‘10), 
사회보장연금 포함 
시  37.3%

 17.8% (‘12)
퇴직수당 포함 시 
27.8%

 21.3% (‘10)
기초연금 포함  시 
31.4%

 56.7%
 (‘07)

 68.6%(‘12)
10.4% (‘13년, 
부담금 7% + 
보전금 3.4%)

지급률  1.0%
0.7% (기초연금 
별도)

 2.3%  1.79375%
2%-->1.7857% 
(‘20)

1.9%--> 1.7%
(‘35년까지 
단계적 인하)

개시연령  55-62세 65세(‘13년  61세)  65세  65세  62세  65세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14: 8); 진재구(2015: 26)를 참고해 재구성.

우리나라는 2015년 연금개혁에서 지급률 1%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현 공

무원 연금구조는 국민연금 상당부분 + 특수직역연금(퇴직금 포함)으로 구성된 변형

된 단층제이다. 즉 지급률 1%의 소득재분배 부분을 국민연금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일부 다층제적 요소를 내재한다. 따라서 공무원기여율 9% 중 4.5%는 사회보험 원리

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성격에 해당된다. 이처럼 독립형 특수직역연금구조에 일

부 변화가 왔지만, 공무원연금의 복합적 성격과 연금의 퇴직금 기능이 경시될 수는 없

다. 특히 공무원기여율의 나머지 4.5%는 거치보수설에 따른 강제저축 몫이다. 따라서 

소득재분배 부분은 국민연금과의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존중하되, 특수직역연금의 공

로보상 기능과 인사정책적 기능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 부담금은 신분

제적 공무원제의 부양원리와 인사정책적 기능에 의거한 직역연금과 퇴직금 지급 몫으

로서의 의의가 크다. 정부는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과 적은 퇴직금을 감안하고 인재

의 유치와 장기복무 유도를 위해 연금 보험료의 반을 내주고 재정보전금 제도를 운영

하는 것이다. 

8) 앞에서 논한 것처럼 독일, 프랑스는 단층제의 독립형 특수직역연금을 운영해왔다. 임의가입

식 개인연금도 일부 있지만 신분제적 공무원제의 특성상 비중은 미미하고 정부 인건비에서 

연금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우리사회에서도 공무원 퇴직금의 퇴직연금화 주장

이 나오지만, 개인연금 시장의 높은 관리 운영비와 수익성 불안 등 우려점이 많아 퇴직연금 

도입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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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재정방식은 국민연금처럼 적립과 부과를 혼합한 수정부과(적립)방식인

데, 이정우,김희년(2018: 22)은 적립방식으로 보면 부족한 규모의 기금(2016년 현재 

약 10조 3천억 원)으로 파산한 제도로 보이지만, 부과방식에서 보면 현 연금기금은 

한 해의 급여지출 총액(약 12조 원)의 80%를 충당할 만큼 비교적 양호한 재정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국민연금의 기여율은 4.5%, 지급률은 1%인 반면, 2015

년에 개정된 공무원연금 기여율은 국민연금의 2배인 9%로 오르고, 지급률은 1.9%에

서 1.7%9)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평균 가입기간도 공무원연금 27.1년, 국민연금 

17.4년으로 차이가 크다(뉴스 1, 2018.8.24). 

결국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더 많이, 더 오래 기여한 만큼 더 받는 제도이

다. 특히 직업공무원제를 유지하는 한 재정 부족분은 보전해야 한다. 따라서 독립형 특

수직역연금구조에 일부 변화가 있지만, 공무원연금의 공로보상적 성격과 인사정책적 

기능, 기여율과 지급률에서의 국민연금과의 차이를 두루 고려하며, 헌법에서 제도적 

보장으로 규정한 직업공무원제를 위해 적절한 모수개혁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Myles & Pierson(2001)에 의하면, 공무원 연금개혁과정은 집권세력 입장에선 표

를 얻기보다는 비난을 회피하는 과정이다. 물론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모수개혁은 사

회로부터 환영받는 방향은 아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제도적 신뢰를 통해 공직사

회에 인재가 몰리고 그들을 장기복무하게 해 정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비난회피 전

략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보다 치밀하고 섬세한 모수개혁을 통해 공무원연금의 노

후보장 기능과 인사정책적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2016년의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함종석 외, 2016), 공무원들은 사기앙양 

요소로서 보수를 가장 중시하고, 노후생활 보장을 가장 큰 고민거리로 꼽는다. 따라서 

연금재정위기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연금통합이나 다층제로의 전환 등 구

조개혁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거치보수설에 의거해 공무원들이 실제로 연금기금 조성

에 더 기여한 몫을 인정해 주고, 공로보상설과 대상(代償)임금, 유보임금설에 의거해 

공무원의 헌신과 봉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인사정책적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더욱이 지금은 국가모델 선택시점이다. 그런 각도에서 유럽과 중남미를 비교해 보

자. 예컨대 아르헨티나에선 정부의 철학 없는 민영화, 공무원의 무분별한 파업, 이로 

9) 공무원연금 지급률이 0.7% 높은 이유는 공무원이 근로자보다 더 내는 4.5%에 근로자퇴직금

과 공무원퇴직수당 차액에 해당되는 보험료 5.06%를 합한 9.56%를 반영한 것이다. 국민연

금 지급률 1%에 9.56%에 상응한 보험수리적 지급률 0.7%를 합하면 1.7%가 된다. 1.7%를 

근거로 산정된 공무원연금에 퇴직수당을 합한 금액이, 근로자도 공무원처럼 9% 보험료를 납

부할 경우 받는 연금액에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과 거의 동일하게 만든 것이 2015년 연금개

혁의 핵심이다(이각희, 2017: 44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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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살인적 물가로 인해 피케테로의 등장 등 정부에 대한 항의가 들끓는다(송기도, 

2003). 반면 덴마크가 국민행복도 조사에서 줄곧 수위를 차지한 데는 “시민이 행복사

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그렇게 만든 행복시스템이 행복한 시민을 지속적으로 만들

도록 정부가 복지제도를 잘 설계하고 유지해온”(오연호, 2014) 선순환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미래의 국가운영에서 공무원의 정책지혜와 공정한 직무수행이 

요구된다면, 공무원 직업의 공공성, 정부경쟁력, 공직윤리의 제도적 유인책으로서 공

무원연금에 대한 전향적 이해가 필요하다.10) 

2. 통합형 구조개혁의 전환비용 문제와 모수개혁의 현실적 불가피성 

2001년에 재정보전이 시작된 이래 연금재정 악화가 지속되어, 공무원연금 재정보

전 문제의 합리적 해결은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구조개혁에 따른 막대한 전환비용 

문제와,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강화가 초래하는 관리운영비 과다와 수수료 및 인플레

이션에 취약한 점(양재진, 2015: 426) 등을 고려할 때 구조개혁의 현실적 비용 문제

점도 만만치 않다. 

한국개발연구원(2014: 71)에 의하면, 국민연금과 통합할 경우 현 공무원연금 수급

자에게 지불할 연금액과 미적립 충당부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데, 연금충당부채는 

2013년 말 현재 484조 3892억 원에 이른다. 전환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또 신

규공무원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보험료가 반으로 줄어 기금수입은 감소

하지만 지출은 계속되어 국가보전액만 더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뉴스 1, 2018.8.24). 

연금을 통합하면 상대적으로 넉넉한 국민연금에서 오히려 공무원연금을 지원해야 하

는 일이 발생해 국민연금에 손해일 수도 있다.

민간보다 낮은 공무원 보수수준도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이 불가피한 이유이다. 

공무원연금의 부양제도적 성격은 더 이상 환경변화와 부합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윤석명, 2008: 60). 보수가 현실화되고 퇴직수당이 도입된 2000년 이후엔 국민연금

과의 차별성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란 것이다. 그러나 2004년 

95.9%에 이르던 공무원보수의 민간접근율은 2005년부터 계속 떨어져 2015년 현재 

83.4%로 16.6%나 낮다. 준거집단을 일반직에 한정하면 민간접근율은 76.0%로 격차

가 더 벌어진다(한국노동연구원, 2015). 구조개혁을 하려면 보수와 퇴직금 현실화 등 

인사정책과 급여체계의 큰 변화를 꾀해야 하지만,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2015년 

10) 이를 위해 공무원의 자기 개혁과 적극적 책임윤리가 절대적으로 병행되어야 함은 논문의 말

미에서 상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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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018년 2.6% 등 매우 낮다(통계청 e-나라지표, 2018).

이정우,김희년(2018: 47)은 공무원연금 지급액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이유를 신분

보장 및 낮은 이직률, 연공서열형 보수체계 등 공무원 노동시장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

에서 찾는다. 따라서 연금문제는 연금개혁이 아니라 인사개혁이나 노동시장개혁을 통

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2015년 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지만, 인사제도의 개정내용은 거의 제시되지 못했다. 백운광(2016: 19-20)은 

공무원에게 국민연금과 동일구조의 연금을 적용하려면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과 인사

상 불이익을 없애야 하는데, 이를 위한 인사제도 개혁이 제시되지 않는 한 모수개혁은 

이미 예견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모수개혁은 연금재정 안정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재정고갈만 초래하는

가? 정철(2015: 247-248)은 재정위기가 수명연장과 수급기간 장기화 등 제도성숙에 

따른 보편적 위기라면, 공무원연금 폐지라는 구조적 변경 말고도, 보험료 인상, 수급

연령 제고, 지급기준을 낮추는 등 섬세한 모수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최재식(2017)도 보험료 인상과 연금의 인하폭이 클 경우 모수개혁이 구조개혁

보다 더 과격할 수 있다고 본다(중앙일보, 2017.12.24). 독일이 가입기간, 개시연령, 

지급률, 유족임금의 하향조정 등 치밀한 모수개혁을 통해 연금안정을 도모하며 부양

원칙을 유지해온 점은 그 좋은 예이다. 

해외 연금전문가들은 모수개혁에 대한 국내의 많은 비판과 달리 한국의 2015년 

개혁을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본다. 이각희(2015)의 인터뷰에 의하면,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마잘 교수는 개혁목표가 재정적자의 완전해소가 아닌 적자경감이라면 2015

년 개혁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공무원연금의 본질을 훼손하는 개혁은 곤란하다고 

강조한다. 오스트리아의 하시만 연금국장은 기여금과 정부부담금이 4년에 걸쳐 4% 

인상되는 조치는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용기있는 선택으로 본다. 유럽 사회복지정책

연구소장 마린 박사는 연금의 형평성보다는 총체적 연금수급구조의 균형을 위해 소득

비례형 연금제도 정착을 주장하며, 한국 공무원의 높은 기여와 그에 상응한 연금액 수

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대한국정일보, 2015.9.14). 

공무원 연금개혁은 불가피하지만, 재정고갈을 우려해 구조개혁을 강행하거나, 같

은 사회보험이라고 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만 치중할 것은 아니다. 최근엔 국가

보장이라는 안정성과 보험료에 비해 수령액이 평균 2배에 이르는 수익성으로 인해, 

주부와 60세가 넘은 임의 가입자가 계속 느는 등(이코노미 인사이트, 2018.10.2), 국

민연금의 장점도 확인된다. 따라서 인사정책 요소 등 공무원연금의 규범적 기능을 더 

살려 인재유치와 장기복무 유도를 통해 정부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연금개혁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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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야 한다. 단 재정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기여율의 탄력적 조절, 납부상한액과 납부

기간 상향조정, 수급개시연령 연장 등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섬세하고도 치밀

한 모수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3. 모수개혁의 진정성 확보 조건들

첫째, 모수개혁을 지속하더라도 재정안정화 및 국민연금과의 사회적 연대를 위해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적정수준으로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간엔 국민연금은 저

소득층 보호를 위해 재분배기능을 갖는데 비해, 특수직역집단은 고소득층이면서도 사

회적으로 연대하지 않아 국민의 수용이 곤란하다는 비판이 있었다(이용하,김원섭, 

2015: 835). 따라서 연금수급액이 낮아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좀더 축소할 필요가 있다. 즉 덜 받는 개

혁을 통해 국민연금과의 사회적 연대를 점진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물론 이는 공무원 

연금재정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다. 단,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형평성을 이유로 연금을 너무 크게 줄이면, 열악한 보수 및 퇴직금 

문제가 인사개혁으로 당장 해결되지 않는 한 공직사회의 사기앙양과 부패척결 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급액을 줄이되, 보수의 부족분과 신분상의 여러 불이익

을 감수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지급액이 축소되어야 한다. 결국 

이는 노후 불확실성 해소와 부패척결을 위한 일정수준의 소득대체율 유지문제와 연관

된다. OECD 국가는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보다 높다(윤석명, 2008: 

67).11) 소득대체율 유지를 위해 각국의 기금조성 노력은 치열하다. 독일은 지급준비

금만으론 향후 재정압박의 감내가 곤란하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등 

연금재정기초 확립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김상호, 2015: 23). 노후보장을 위한 외국

의 지출부담도 크다. OECD 평균 정부지출 부담률은 7%인 반면 우리는 1.7%에 불과

하다. 결국 재정악화의 주원인은 낮은 정부지출에도 있다. 진재구(2015)는 정부는 세

금보전만 강조하지 정부지출이 적은 점은 숨긴다고 비판하며, 연금재정의 정확한 정

보공개를 요구한다. 정철(2016: 257)에 의하면, 민간사용자는 보험료 4.5%에 퇴직수

당 8.3%로 도합 12.8%를 내는 반면, 정부는 보험료 7.02%에 퇴직수당 2.6%로 도합 

9.62%만 낸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지출을 민간보다도 덜 낸 것이다. 향후 연금재정 

악화12)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성찰과 예산개혁 등 강한 지출의지가 요구된다. 

11)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는 생애평균소득이 아니라 최종소득, 최종 몇 년 간 소득으로 연금산

정기준을 잡는다(전광석, 2018: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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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수개혁이 정착되려면 지급액의 적정축소와 함께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

치가 필요하다. 특히 수급자들로 하여금 재정 안정화에 동참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

다. 과도한 기득권은 신규 공무원은 물론 연금삭감 시 최저생계비 이하로 전락할까봐 

전전긍긍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반발을 초래하므로 기 수급자의 양보가 필요하다. 일

례로 그리스처럼 세대간 연대세를 통해 수급자가 연금액의 일정부분을 납부하게 하거

나(정창률,김진수, 2015: 242), 오스트리아처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수급자들의 동의하에 연금 인상률의 동결기간을 좀더 연장할 필요도 있

다.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고액수급을 방지하는 다양한 조치도 필요하다. 재정안정을 

위해 정부부담금을 공무원 기여율과 차등해 상향조정한 외국사례도 참고할만하다(이

희우, 2014: 92). 비용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아일랜드처럼 예비기금을 적립하거나 

독일, 이태리처럼 조기퇴직 범칙금을 부여해 실질적으로 정년퇴직을 권장하는 방법도 

있다(Marie-Laure Onnee-Abbruciati, 2003; 민문홍 역, 2005: 132). 직업공무원

제를 존중한다면 어렵게 공직에 유치한 인재의 장기복무 유도를 위해(양재진, 2015: 

431), 2015년 개혁에서 10년으로 줄어든 수급자격요건을 다시 적정수준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 이는 기여금의 고정적 확보 등 재정 안정화에도 중요한 조치이다. 

셋째, 관-민 간 연금의 형평성에 못지않게 신-구 공무원 간의 연금 형평성도 매우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연금 수익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신규 공무원들의 연금

격차를 고려해, 이들의 보수 및 퇴직금 수준을 현실화해 주고, 후생복지도 더 강하게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이도형, 2018: 303-304). 

넷째,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연금개혁이 성공하

려면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대화가 필수이다(Reynaud, 2000). 이정우,김희년(2018: 

40)은 연금처럼 초장기성 위험이 대상이 되는 제도는 신뢰가 그 기반인데, 2015년 개

혁에서 대통령과 고위 정치인의 일방적 문제인식에 따라 민주적 절차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성실히 낸 연금액이 삭감된 점이 제도에 대한 불신

을 키웠다고 비판한다. 우리와 비슷한 계급제 전통을 가진 나라들은 사회적 합의를 중

시한다. 독일은 최근 개혁을 통해 개인부가연금 부분에서 공무원이 기여하도록 일부 

제도를 바꾸었는데, 전문가가 제시한 장기 재정전망 및 제도개혁 필요성에 공무원들

이 공감해 공동부담을 수용한 것이다. 이런 공감대는 점진적 개혁을 지속하게 해주는 

배경이 된다(민효상,서정욱, 2013: 16-17). 우리도 공무원의 공감을 구하는 명확한 

합의절차를 통해 연금개혁이 진행되어야만, 공무원들이 연금제도를 신뢰하며 공직에 

12) 20조 원이 넘는 정부의 연금기금 부당사용도 재정악화의 주원인이어서, 재정고갈을 이유로 

한 정부의 구조개혁 명분을 약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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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념하고 부패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다. 시민사회도 사회적 합의과정에서 공무원연

금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숙지를 통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무원연

금이 정부경쟁력 강화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다섯째, 공적연금의 사회적 연대 강화차원에서 공무원단체가 국민연금의 제도개선

에 동참할 필요도 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기여율이 높다. 인사정책적 기능 

등 특수성도 있다. 그러나 같은 공적 연금인 점에서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제도개선과정에서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실업자, 임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은 수급액이 적고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도 없어 가입자들도 불안감이 크다. 따라서 사

회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국민연금을 개선해 급여의 적정성 보장 등 제도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한겨레, 2014.10.13).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단체가 자기 연금문제만 

해결하겠다고 이기적 투쟁만 할 수 없다. 복지제도의 성숙 차원에서 국민연금 수급액

을 점차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공적연금 간의 사회적 연대 정신과 개혁과

정에서의 공동보조가 긴요하다. 향후 공적연금의 지속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연

금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보험료 증가,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 재구조화 논의가 불가

피하다. 따라서 공무원과 국민이 대립하기보다는 공적연금의 기여자이자 수급자라는 

같은 입장에서, 숙의(熟議) 민주주의 하에 증세관련 고통분담을 논하거나 국가지급 보

장 명문화 및 정부의 재정투입 역할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공적연

금 강화를 위해 공무원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과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동

참할 때, 공무원연금의 모수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도 쉽게 이루어진다. 국민연

금 가입자들도 공무원단체의 공동보조에 힘입어 제도개선의 동력을 더 얻을 수 있다.

여섯째, 모수개혁이 사회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공무원의 직업의식 제고 등 자기 개

혁과 적극적 윤리 구현노력이 필히 전제되어야 한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오스트리아

에선 퇴직공무원도 공무원신분을 유지해 연금수급기간에 일정수준 이상의 법적 처벌

을 받을 땐 연금수급권을 박탈하는 등 강한 책임을 묻는다. 우리의 경우도 정부가 무

능, 무책임하다는 사회적 지탄을 피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자기 개혁과 자정(自淨) 노

력이 필요하다. 현재 파면, 형벌로 인해 공직을 그만둘 경우 연금의 삭감과 단체행동 

금지 등 몇몇 불이익 조치가 있다. 그러나 이런 법규준수 위주의 소극적 공직윤리 수

준으론 모수개혁의 정당화 논거가 부족하다. 공직사회의 제대로 된 자정노력이 요구

된다. 이런 점에서 공무원 직업이 생성된 의미를 재음미해야 한다. 공무원은 동료시민

들에 의해 공직에 고용된 대표시민이다(Frederickson, 1997: 209-210). 따라서 시

민과의 기본적 관계성을 강조하는 공적 자아 개념에 준거해 공무원직업의 정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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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할 필요가 있다. 즉 공무원은 자신이 대표시민임을 자각하고 공적 자아답게 시민

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법규준수라는 소극적 윤

리준수에 그치지 않고 열정을 갖고 공무에 전념해 시민생활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등 

책임윤리 구현에 힘쓰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공직교육이 필요하다(이도형, 

2014: 12). 

최근의 공무원 인식조사에 의하면(함종석 외, 2016), 공무원들은 주요 자질로서 전

문성과 책임감을 꼽지만, 괜히 일을 만들었다가 잘못될 경우 책임져야 하는 점을 복지

부동의 원인으로 드는 등 모순을 보인다. 그러니 위법은 아니나 비윤리적 행위가 일상

화된다. 공무원이 스스로 사유하고 전문가적 도덕적 판단을 할 때 공익과 민주주의 구

현이 가능해진다(박천오,한승주, 2016: 116-118). 따라서 공무원은 가치중립적인 단

순한 심부름꾼처럼 행동해선 안 된다. 그들의 행정행위는 고도의 도덕원칙으로 구성

된 일련의 가치세트에 근거해야 한다(Woller, 1998: 86). 결국 공무원이 대표시민이

자 공적 자아임을 명심해 시민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시민 생활문제를 자기 문제처

럼 여기는 감정이입을 체화하고 적극적 윤리구현에 힘쓸 때, 정부의 정책산고(産苦)가 

시민의 행복으로 연결된다. 공무원연금의 모수개혁도 그만큼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 더 가능해질 것이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공무원 직업을 보는 관점이 공

무원연금의 성격을 규정하고 연금개혁 방향에도 영향을 주는 점을 논의했다. 또 공무

원연금 개혁방향을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으로 나눈 뒤, 각 유형에 해당되는 주요 외국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외국사례의 시사점을 

우리의 연금개혁에 응용해 보면, 먼저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신분제 요소가 강한 직업

공무원제도를 전제하므로, 공무원 연금개혁도 직업공무원제를 반영해 모수개혁을 지

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사례에서 보듯이 구조개혁은 단기적 재정 안정화에 장점

이 있지만, 직업공무원제의 노후보장 기능이나 인사정책 기능에 저촉될 우려가 있고, 

막대한 전환비용과 보수수준의 조속한 현실화 문제를 수반한다. 우리가 공공개혁모델

로 참고해온 미국은 직위분류제와 단체교섭 활성화 등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이 적

어 구조개혁에 유리한 상황이었다. 또 유연화된 근로환경에 부합하도록 공-사 연금제

도 간 연계성을 확보하려고 개혁한 점에서, 연금재정위기라는 우리의 구조개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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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른 점도 유의해야 한다. 

미래의 국가운영에서 공무원 직업의 공공성을 요한다면, 재정위기나 단순한 형평

성 차원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직업공무원제의 장점을 살리는 쪽에서 공무

원연금의 노후 불확실성 해소와 인사정책 기능을 지켜주어야 한다. 단, 재정압박으로 

인한 세금보전 현실을 치유하기 위해 보험료율과 지급액의 합리적 조정, 지급개시연

령의 탄력적 조정 등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의 치밀한 모수개혁이 긴요하

다. 재정안정 도모 및 국민연금과의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덜 받는 개혁, 즉 지급액의 

적정축소도 계속 도모해야 한다. 물론 연금의 노후 불확실성 해소기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소득대체율 유지를 위한 정부의 지출의지도 병행되어야 한다. 모수개혁이 정

당성을 얻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면 다양한 재정안정화 추가조치와 더불어, 정부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낼 만큼 공무원들의 부단한 자기 개혁과 적극적 책임윤

리 구현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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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irection of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Reform in Korea: Focused on the 

Theoretical Basis of Public Servant Pension and the 

Implication of Foreign Countries’ Reform Cases

 Dohyung Lee

This paper discu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pt of civil 

servants,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and the direction of its reform. 

This article analyzed the foreign cases of the structural pension reform 

and the parametric pension reform. Also, this study suggested the 

parametric reform strategy as civil servant pension reform model. The 

structural reforms such as integrated pension system or multi-pillar 

old-age security system will be in conflict with the normative basis of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to support civil servants and their 

families, and will cause a huge transition costs. Although, the parametric 

reform such as the adjustments of contribution rate, budget transfer rate, 

replacement rate and pension coverage ratio can preserve fiscal 

sustainability, and strengthen the normative basis of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as an elderly’s income security system. In order to seek 

social consensus to parametric reform, government employees must 

initiate their consciousness innovation and do their best to realize public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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